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2,714,804 14,181,444

일반회계 441,179,006 13,235,370

특별회계 31,535,798 946,074

공기업특별회계 6,715,868 201,476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715,868 201,476

기타특별회계 24,819,930 744,59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17,106 24,51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50,774 199,52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20,064 21,602

수질개선 특별회계 8,811,842 264,355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200,000 96,00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470,078 104,102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12,85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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